
[별표 2]

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(제4조제2항 관련)

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
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
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

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억원 이하


